
  

다언어생활정보 

 L 세금 의 TOP으로 
  

  
L 세금   

2 국세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며, 소득세나 소비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1소득세 

(1) 소득세란 
소득세란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신이 취득한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다음해 

2 월 16 일부터 3 월 15 일 사이에 확정신고((2) 확정신고 참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지 같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의 범위와 세율이 다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란  일본에 주소가 있고, 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1 년 이상 거주지가 있는 개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소득에 따라 일반 일본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 거 주 자」 란  거주자 외의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득의 20%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세방법(확정신고와 원천징수)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 등은 본인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세액 등을 계산하여 직접 세무소에 신고합니다. 

이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봉급생활자와 같이 회사로부터 급료와 보너스를 받는 사람(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매월 자동적으로 급료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납세는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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